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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안

번 호
2353

【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】

검  토  보  고  서

1. 검토경과

  ❍ 제 출 일 자 : 2024. 11. 11.(월)

  ❍ 제   출  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  ❍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11. 11.(금)

  ❍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12. 16.(월)

2. 제안이유

  ❍ 2024년도 자활기금의 세입·세출 추계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기금 집행의

정확성을 높이고자 자활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

  ❍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심의·의결을

구하고자 함. 

3. 주요내용

❍ 기금조성 변경 현황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천원)

2023년도 말

조성액ⓐ

2024년도 조성액
2024년도 말

조성액ⓔ=ⓓ+ⓐ
비고

수입ⓑ 지출ⓒ
조성액

ⓓ=ⓑ-ⓒ

2,024,494 77,315 78,300 △985 2,023,509

  ❍ 변경내용

(수입계획) 110,472천원→ 77,315천원

    ·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증액 편성: 1,692천원→2,970천원

    ·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감액 편성 : 35,000천원→565천원

  (지출계획) 161,180천원→ 78,300천원

    · 비융자성사업비(사회보험료) 감액 편성: 7,200천원→4,320천원

    · 융자성사업비(융자금대여) 감액 편성  : 100,000천원→20,000천원 

    · 예치금 증액: 1,981,778천원 →2,023,509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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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수입변경 계획(안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천원)

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비고

합      계 2,101,809 2,142,958 △41,149

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 71,780 71,780 0

216-02 융자금이자수입 2,970 1,692 1,278 ▷융자금이자 증액

224-07 그외수입 2,000 2,000 0

713-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65 35,000 △34,435
▷사업단 연장계약에  

따른 회수액 미발생

714-01 예치금회수 2,024,494 2,032,486 △7,992 ▷2023 결산금액 반영

○ 지출변경 계획(안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천원)

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비고

합      계 2,101,809 2,142,958 △41,149

201-02 공공운영비 180 180 0

301-02 사회보장적수혜금 4,320 7,200 △2,880
▷탈수급자 감소에 따른  

  감액

307-11 사회복지사업보조 53,800 53,800 0

501-01 민간융자금 20,000 100,000 △80,000
▷신규사업단 1개소 개소 후  

   잔액

602-01 일반예치금 2,023,509 1,981,778 41,731

4. 근거법규 

  ❍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

  ❍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4조

5. 검토의견 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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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 거  법  규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

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

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  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
 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
 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

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

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

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 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 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

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「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14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)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

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운용심의

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4.12.29><개정 2021.12.30.>

  1.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<개정 2016.12.30>

  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12.30>

 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  4.<삭제 2016.12.30>

  5.<삭제 2016.12.30>

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

대행한다.<개정 2016.12.30>

  ③ 구청장은 기금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

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

있다.


